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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기업이 직면한 ESG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또는 ESG 정보) 공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음

○ ESG 정보 공시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투자자의 ESG 정보 접근 용이, ESG 정보의 질(quality) 

개선 등의 측면에서 중요함

□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잘하고 있는 해외 기업의 몇몇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국내 상장기업과 해외 상장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큰 차이점은 정보 공시에 대한 구체성 및 적극성, 그리고 ESG 관련 정책 

마련 여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기업은 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GRI, SASB, TCFD 등 글로벌 공시 기준에서 권고하는 

정량적인 지표만을 공개하는 선에서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해외 상장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는 물론 향후 기업이 목표로 삼은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비재무적 정보 공시체계가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상장기업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ESG 정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국내 상장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경험 여부에 따라 전략을 달리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성적인 비재무적 정보 공시, 정책 마련, 향후 

대응 방안 및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해외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회사가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에 모두 담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누구나 회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경영 활동, 성과, 향후 목표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향후 자산규모에 따라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서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점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정량적 지표의 비재무적 정보부터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향후 정성적 지표의 비재무적 정보까지 

공시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것을 권고함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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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 대내외적으로 ESG 규제 강화, ESG투자(또는 책임투자)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심 증가, 사회적인 요구

(소비자의 의식 변화 등)1), 기후변화 대응 이슈 등 기업이 직면한 ESG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무엇보다, 상장기업의 주주총회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음

○ 2021년 미국 주주총회에서 ESG 관련 주주제안 상정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평균 지지율 

또한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ESG 이슈는 주요 화두였음2)3) 

○ 일본의 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기후변화 이슈 등 주주활동 

영역을 다양하게 넓히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되어 주목을 

받음4)

□ 국내를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에서는 ESG 정보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

계자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정보 (또는 비재무적 정보)를 점차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업들의 

관련 정보 공시는 지금보다 중요해질 것은 자명함

□ ESG 정보 공시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투자자의 ESG 정보 접근 용이, ESG 정보의 질(quality) 개선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지만5), 일각에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시 기준이 없고 ESG 정보 작성 가이드

라인이 모호한 상황에서 규제를 통해 ESG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견지함

○ 일례로, 글로벌 기업연합체인 Value Balancing Alliance (VBA)는 지난 7월 성명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전까지 EU는 특정 표준을 도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힘6)

○ 미국의 경제단체인 Business Roundtable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의 기후변화 정보 공시 강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해결과제(implementation challenges)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7)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ESG 공시 의무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된 

글로벌 기준이 마련되고 세계적인 추세가 되기 전까지 공시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힘8)

□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이하 

IFRS)이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를 설립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ESG 공시 기준 마련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9)

1) 일례로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증가하고 있음 (출처: ESG경제, 2021.05,30, “국내 소비자 63%, ‘ESG경영이 제품 구매에 영향 준다’”)

2) 출처: Governance November 2021 Issue 327

3) 환경이슈와 관련한 36건의 주주제안 중 13건이 결의되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출처: 주석2)와 동일)

4) Deloitte, 2021, “Deeper Engagement: Investor Behavior in the 2021 Proxy Season”

5) Philipp Krueger외 3인, 2021, “The Effects of Mandatory ESG Disclosure Around the World”

6) Value Balancing Alliance, 2021.07.13., “Position Paper on Standardiza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s”

7) Business Roundtable, 2021.06.11., “Business Roundtable Responds to SEC Request for Input on Climate Disclosures” 

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도자료, 2021.08.23., “규제 아닌 지원으로 ESG 자율경영 확산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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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변화하는 공시 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 이에 이 보고서는 기업이 직면한 ESG 정보 공시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기업의 ESG 공시 (또는 

비재무적 정보 공시)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국내 상장기업의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음

○ 국내보다 해외에서는 이미 ESG 정보 공시 의무화가 앞서 진행되었기에 관련 정보 공시 수준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외 상장기업의 ESG 정보 공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2. ESG 정보 공시 의무화

□ 국내외 규제당국은 ESG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및 그린워싱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추세임

○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2021년 4월 EU 비재무적 정보 공시 지침(EU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ESG와 관련한 활동, 성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 3월에는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ESG 공시를 제도화함 

○ (미국) 미국의 SEC는 집행국 내 ‘기후 및 ESG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해당 TF의 정책자문가를 

임명하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의무공시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임10)11)

○ (한국) 국내의 경우,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가 단계적

으로 의무화됨

– 지난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

화되었으며12), 2022년에는 1조원 이상, 2024년에는 5천억원 이상,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기

업으로 확대될 예정임13)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자율공시 활성화 단계(~2025년)를 거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공시 의무화(2025년~2030년)를 적용할 예정이며 2030년 이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임14)15)

□ 게다가 코로나(Covid-19) 이후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졌으며, 이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ESG 정보 공개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음

9) https://www.ifrs.org/groups/international-sustainability-standards-board/

10)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1-42

11)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1-20

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03.22., “‘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기대”

1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01.14.,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4) 주석 13)과 동일

15) 기업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환경 관련 기회·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와 관련한 개선 노력 등에 대해 공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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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기관투자자 단체들은 SEC에 ESG 이슈와 관련한 정보 공시 범위를 보다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16)

○ 글로벌 기관투자자인 Blackrock 또한 ESG 원칙 및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함17) 

3. 자발적 ESG 정보 공시체계

3-1.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프레임워크

□ 자발적인 비재무적 정보 공시와 관련한 대표적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프레임워크로 글로벌 리포팅 이니

셔티브(Global Reporting Inivitative, 이하 GRI),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SASB),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 그리고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이하 IIRC) 등이 있음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GRI와 SASB는 표준을 제시(standard setter)하는 공시체계

로, TCFD와 IIRC는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는(framework developer) 공시체계로 구분함18)

○ GRI와 SASB는 모두 정량적 보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전자는 ESG와 관련한 중대성 이슈에 대한 

보고를 중시하는 반면, 후자는 산업별 특성까지 고려한 ESG 보고 체계로 동종업계 타 기업과 비교 가능함

–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 등 대다수의 대형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SASB의 회원(alliance)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 기관투자자는 SASB의 공시 체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19)

– 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75%가 ESG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공시 체계로 

SASB를 꼽았음20)

○ IIRC와 TCFD는 ESG 정보 공시를 원칙에 기반하여 서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량적 보고 

체계인 GRI 및 SASB와 차이가 있음

– 위에서 언급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대다수 또한 TCFD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확인됨21) 

○ SASB와 IIRC는 2021년 6월 합병하여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 이하 VRF)으로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VRF는 기존 IIRC의 공시체계를 토대로 「Integrated Thinking Principles」를 발간함22)23)

16) Reuters, 2021.06.17., “Analysis: Investors ask U.S. SEC for more ESG disclosures as companies resist”

17) DIVE Brief, 2021.09.16., “BlackRock losing ‘patience’ on pace of corporate ESG disclosure”

18) World Economic Forum, 2019, “Seeking Return on ESG”

19) https://www.sasb.org/alliance-membership/organizational-members/

20) Morrow Sodali, 2021.05.11., “Institutional Investor Survey 2021”

21) https://www.fsb-tcfd.org/supporters/

22) IPE, 2021.06.10., “SASB, IIRC merge to form Value Reporting Foundation”

23) Value Reporting Foundation, 2021, “Integrated Thinking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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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tandard Setters Framework Developers

GRI SASB1) IIRC TCFD

▼

Value Reporting Foundation 출범 (‘21년)2)

특징

‧ 자발적 공시체계 ‧ 자발적 공시체계

‧ ESG 정보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 원칙 중심의 정보 공시
‧ ESG 사안별로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 ‧ 원칙에 근거하여 ESG 이슈별로 서술하도록 권고

‧ 공시 정보 측정 단위: 정량적 ‧ 공시 정보 측정 단위: 정성적

<표 3-1-1> 기존 글로벌 ESG 정보 공시체계

 
 1) SASB의 경우 산업별 구분이 추가됨
 2) 2022년 6월, IFRS에 통합될 예정

3-2. ESG 정보 공시 표준화

□ 최근 들어 IFRS 주도하에 진행 중인 표준화된 ESG 정보 공시체계는 새로운 공시체계이기보다 기존 공시

체계를 통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비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재무정보와 관련한 글로벌 표준 

공시체계를 제시한다면, ISSB는 비재무정보와 관련한 글로벌 표준 공시체계를 제시함

○ 즉,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 관련해서도 국가별 비교가 가능해짐

□ 따라서 표준화된 ESG 정보 공시체계가 출범하더라도 기존 공시체계(GRI, SASB 등)를 근간으로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해 온 상장기업의 경우 정량적인 공시 측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내년 VRF와 CDSB도 ISSB의 공시체계에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정성적인 공시 측면에서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일례로 VRF가 발간한 「Integrated Thinking Principles」에 따르면, 기업의 지속가능이슈가 가치창출

(value creation)을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통합적으로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회사의 사업모델(business model)이 지속가능이슈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6가지 측면(1)목적, 2)

전략, 3)위기와 기회, 4)문화, 5)지배구조, 6)성과)에서 설명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

(assessment)하면서 원칙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골자임

– 무엇보다 이러한 원칙이 ‘회사의 사업모델’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최고경영자

(CEOs), 그리고 고위 경영진(C-suite)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될 것으로 보임

○ 또한, ISSB가 표준화된 ESG 정보 공시체계를 완성하면 각 국의 정책 및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

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국내 상장기업의 정량적 지표를 통한 비재무적 정보 공시 관행은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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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글로벌 ESG 정보 공시 추세가 투자자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장기업은 지속가능이슈에 대한 기업의 활동, 대응방안 및 성과, 성과가 

가치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ESG 정보 공시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함

IFRS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설립 (2021.11)

▼

TCFD + VRF + CDSB = 2022년(예정)

기후 관련 (2022.6 통합 예정) (2022.6 통합 예정) 표준화된 공시 체계

(2022년 이후 (예상))

IASB ISSB 개별 국가

(표준화된) 재무적 정보+비재무적 정보 비재무적 정보+정책 및 규제

<표 3-2-1> 통합 ESG 정보 공시체계 (예상)

4. 해외 기업의 ESG 정보 공시 모범사례

□ 해외 모든 기업의 ESG 정보 공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 보고

서에서는 분석 편의상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에 한정하여 국내 상장기업이 참고할만

한 해외 기업의 ESG 정보 공시 모범사례를 선별하여 제시하고자 함

○ 글로벌 기관투자자는 이사회 다양성, 근로자(workforce),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요구

하는 추세임24)25)26)27)

– 글로벌 ESG 정보 공시체계가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장기업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ESG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해당 이슈를 중심으로 해외 기업의 ESG 정보 공시 모범사례를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함

24) UNEPFI, “World’s Largest Investors Step Up Call For Urgent Policy Action on Climate Change”

25) S&P Global, 2018.12.10., “Investors push food companies to act aggressively on deforestation”

26) Benefitscanda, 2017.07.05., “Institutional investors push companies for disclosure on workforce management”

27)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4/26/institutional-investors-lead-push-for-gender-diverse-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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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이사회 다양성

□ 글로벌 기관투자자인 Blackrock은 지난 2020년 상장기업의 이사회 다양성을 요구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이사회 다양성을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음28)29) 

○ 또 다른 글로벌 기관투자자인 Vanguard는 투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조치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전이 없는 회사의 이사에 대해 의결권 반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음30) 

– 국내에서는 이사회 다양성 논의가 대체로 성별에 국한되어 있으나, 해외 기관투자자가 요구하는 

이사회 다양성은 성별뿐만 아니라 종교, 인종, 국적, 성소수자 등 까지 그 범위가 다양함

□ 국내에서도 2022년 8월부터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국내 

상장기업도 이사회 다양성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음31)

○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다 이사회 다양성 정책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 목적과 

정책이 포괄하는 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영국의 주류회사인 Diageo는 이사회 다양성 및 관련 정책 수립의 목적, 정책이 포괄하는 범위, 이사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의 역할 등을 서술하여 공시하고 있음 (<그림 4-1-1> 참고)

○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이 1)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고려, 2) 다양한 성별의 이사 후보자 고려, 3) 성

별 균형을 위한 이사회 내 여성 비율 30% 유지 등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영국의 담배제조사인 British American Tobacco는 홈페이지와 ESG 보고서에 이사회 내 여성임원 비율, 

국적 등에 대한 이사회 구성 현황을 명시하여 투자자가 이사회 다양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그림 

4-1-1> 참고)

□ 네덜란드의 주류업체인 Heineken의 경우 이사회 내 여성 비율뿐만 아니라 경영진(executive team), 고위

임원(senior management)의 여성 비율을 통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음 (<그림 4-1-1> 참고)

□ 일부 국내 기업이 이사회 다양성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나 해외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관련 

정책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4-1-2> 참고)

○ 무엇보다 기업이 지향하는 이사회 다양성 정책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사회 다양성 정책과 관련

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본연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할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됨

○ <그림 4-1-2>에서 “다양성 검증 Matrix를 이용하여 이사회 다양성 요건을 확인한다”정도로 기술

되어 있으나, 해당 Matrix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즉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28) BlackRock, “Our approach to engagement on board diversity”

29) 연합인포맥스, 2020.12.11., “블랙록 등 기관투자자, 기업에 다양성 강화 압박”

30) Reuters, 2020.12.15., “Fund leader Vanguard pushes for diverse boards, but avoids targets”

3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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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1> 해외 상장기업의 이사회 다양성 정책    

 출처: Diageo 홈페이지  출처: British American Tobacco 홈페이지

출처: Heineke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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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내 ‘S’기업 홈페이지   출처: 국내 ‘S’기업 홈페이지

<그림 4-1-2> 국내 기업의 이사회 다양성 정책

4-2. 사회 (Social): 근로자(workforce)

□ Workforce Disclosure Initiative (WDI), Shareaction 등의 기관투자자 연합은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와 협력사(supply chain)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할 것을 요구함32) 

○ 글로벌 자산운용사 Schroders의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이슈의 경우 기업

들의 대응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근로자 이슈와 관련한 정보 공개는 미흡하다”고 지적함33)

□ 영국의 소비재업체인 Unilever는 근로자(workforce)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과거 

또는 현재 근로환경 정보만 공시하기보다, 향후 개선 방향 및 목표까지도 공시하고 있음 (<그림 4-2-1> ~ 

<그림 4-2-2> 참고) 

○ 국내 상장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체로 근로자 이슈와 관련하여 이미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대표적인 예로 해당연도에 실시한 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이수 시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

을 뿐 향후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 제공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음

32) https://shareaction.org/news/over-120-investors-press-big-brands-for-workforce-transparency

33) 주석 3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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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lever는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향후 근로자 환경 및 공급망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원 활용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회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음 (<그림 4-2-3> 참고) 

○ 또한 Unilever는 연도별 근로자(workforce)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들어 글로벌 대형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근로자(workforce) 관련 데이터 공시를 요구하는 

추세인데, Unilever는 이러한 투자자의 요구에 시기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34)35)

<그림 4-2-1> Unilever의 근로자(workforce) 정보 공시(1)

     출처: Unilever 홈페이지

<그림 4-2-2> Unilever의 근로자(workforce) 정보 공시(2)

     출처: Unilever 홈페이지

34) Financial Times, 2021.01,10, “State Street to insist companies disclose diversity data”

35) 주석 30)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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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Unilever의 공급망(supply chain) 정보 공시

     출처: Unilever 홈페이지

4-3. 환경 (Environmental): 기후변화

□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Blackrock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서한을 보내 TCFD 권고안 기준에 따라서 

기후 관련 리스크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36)37)

○ 대부분의 글로벌 공시체계가 정량적 단위로 환경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경

영보고서의 공시 내용만 놓고 비교해보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정보 공시 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보의 질적 수준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임

– 해외 기업의 경우 ESG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TCFD 보고서 이외에 홈페이지를 통해 기후변화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Sustainability Performance Index등의 통계치를 별도로 제시하거나 기후변화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기도 함

○ 국내 기업 중에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외에 TCFD 권고안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기업에 한정된 상황이며 해외 기업의 보고서와 비교할 때 내용이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음38)

□ 프랑스 생명보험회사인 Axa의 경우 2015년부터 기후변화 보고서(climate report)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그룹차원에서 새로운 기후 전략(sustainability and climate strategy)을 채택하여 기후

변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Axa의 경우 회사가 (자발적으로) 채택한 기후변화 전략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 글로벌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일례로 회사가 직면한 기후변화 리스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 체계, 리스크 

36) 이투데이, 2020.12.14., “’7조 달러 자산‘ 블랙록의 경고...글로벌 기관투자자들, 기후변화 압박 강화

37) 임팩트온, 2020.07.02., “글로벌 표준 TCFD 적용 기업, 국내 단 5곳 뿐”

38) 데일리임팩트, 2021.12.02., “[2021 ESG 트렌드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SASB·TCFD 녹아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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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테스트, 리스크 관리가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 반면, 국내 기업(금융업종)은 TCFD 이행 현황을 단편적이고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음

– 국내 TCFD 보고서가 대체로 10페이지 내외로 작성되는 반면, Axa의 보고서는 82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 공시에 적극적이며 그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TCFD 이행 현황) Axa는 TCFD 권고안에 따라 이행한 사항을 성과(목표치 달성 수준, 책임투자 규모 등)와 

전망(향후 달성 목표, 예상 투자금액 등) 측면에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표 4-3-1> 참고)

○ 반면, 국내 기업의 경우 관련 위원회 또는 실무기구 설립 및 역할, 전략 및 정책 수립 여부 등의 기본

적인 정보 위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Axa의 사례와 대조적임 (<표 4-3-2> 참고)

–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보다는 관련 위원회 및 실무 부서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성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해외 기업의 공시 사례를 참고하여 온실가스 감축 지표 및 목표치 정보를 제시하는 것 이외에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정량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 4-3-1> Axa의 TCFD 이행 공시

 

       출처: Axa Climate Report(2021)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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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국내 상장기업의 TCFD 이행 공시

   1. 국내 ‘K’기업 

 

       출처: K사 TCFD 보고서

    2. 국내 ‘S’기업

       출처: S사 TCFD 보고서

□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Axa는 기후변화 리스크가 영위하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 관리 방법론, 

최근 타기업 소송사례 및 판결 동향 분석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39) (<그림 

4-3-3> 참고)

39)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한 설명만 12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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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장기업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절차적 설명이나 리스크 유형에 대한 정의를 설명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그림 4-3-4>, <그림 4-3-5> 참고), Axa는 리스크 관리 측정시 사용

하는 방법론(in-house risk modeling)과 리스크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기후변화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각각의 방법론이 가진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키고 있다는 점, 

실무 담당팀의 개선 노력 등을 부각시켜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 또한, 회사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소송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최근 법제 동향, 소송 및 판결 사례 등을 

분석하여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었음

<그림 4-3-3> Axa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공시

      출처: Axa Climate Report(2021) 보고서



2021년 통권 제 4 호

14

<그림 4-3-4> 국내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공시 (1)

        출처: N사 TCFD 보고서

        출처: S사 TCFD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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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국내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공시 (2)

        출처: K사 TCFD보고서

□ (경영진 및 이사회의 메시지) 무엇보다 Axa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통해 환경 이슈에 대한 경영진의 메시

지를 직접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보의 신뢰도를 높임 (<표 4-3-6> 참고)

○ 최고의사결정권자인 경영진의 메시지는 관련 이슈에 대한 경영진의 생각, 회사의 개선 노력 등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정보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Unilever는 서한 형식으로 이해관계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CEO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장의 견해까지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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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해외 상장기업의 환경 이슈와 관련한 경영진 및 이사회 메시지

 

   출처: Axa Climate Report (2021)

   출처: Unilever Climate Transition Action Pla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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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 국내 상장기업과 해외 상장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큰 차이점은 정보 공시에 대한 구체성 및 적극성, 

그리고 ESG 관련 정책 마련 여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 상장기업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는 물론 향후 기업이 목표로 삼은 지속가능성 이슈까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한 가지 글로벌 ESG 정보 공시체계에 국한되어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기보다 다양한 글로벌 

ESG 정보 공시체계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정보를 공시하는 경향이 있음40) 

– 아직 ISSB가 표준화된 ESG 정보 공시체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글로벌 공시체계를 

통합하여 제시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수의 글로벌 ESG 정보 공시체계를 활용하는 해외 기업은 변화

하는 ESG 정보 공시환경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반면, 국내 기업은 주로 GRI, SASB 등 글로벌 공시 기준에 제시된 정량적 지표만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다양한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를 발간

하더라도 해외 기업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공시 범위 및 내용이 제한적이었음

○ 또한, 해외 기업의 경우 이사회 다양성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이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국내 기업은 관련 정책의 보유 여부만을 기술하거나 정책을 

공시하더라도 그 정책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41)

□ 무엇보다 변화하는 비재무적 정보 공시체계 환경에서 국내 상장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경험이 

있는 기업과 발간 경험이 없는 기업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 대상기업에 속하는 유가증권 상장기업 710사 중 비재무적 정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기업은 148사였으며, 이 중 106사가 코스피200에 편입된 기업이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이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비재무적 정보 보고서를 

발간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체로 GRI, SASB 등 글로벌 공시 기준에 근거하여 

정량적인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외 기업의 공시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42)

– 다만, 정성적 지표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정책 마련, 향후 지속가능성 이슈의 대응 방안 및 목표 

40) 영국의 British American Tobacoo는 홈페이지에 GRI, SASB, WEF ESG Index의 공시 체계를 모두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General Electric과 Coca-cola의 경우 GRI, SASB, TCFD의 체계를 반영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41) 정책에는 회사가 추구하는 이념, 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국내 기업의 경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됨

42) 공시 기준과는 별개로 비재무적 정보 공시 수준에 관한 표준화된 평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정량적인 비재무적 

정보 공시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해외와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저자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 비교하여 판단한 결과임을 

미리 밝힘



설정)와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만 의의를 두기보다,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누구나 회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 향후 목표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음

– 해외 기업은 사회·환경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성과 데이터(sustainability performance data)를 연도

별로 제공하기도 함

– 회사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에 모두 담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해외 기업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자산규모에 따라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

화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서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점진

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가장 먼저 정량적인 비재무적 정보 지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정보부터 공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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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조사보고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인용 및 복제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공익적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복제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 cgsweb@cgs.or.kr을 통해 

사전 승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적 목적으로 단순 인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

기관, 보고서명, 저자 등에 관한 출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SC 조사보고서는 http://sc.cgs.or.kr/resources/trends_list.jsp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